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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73794,73800 판결]

【판시사항】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

송) 및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의 1인인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7조,민법 제2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공1997상, 309),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밀양박씨성은공파10대휘상옥직계손종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9. 26. 선고 2013나19951, 199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

하는 소송은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으로서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

다23238 판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등 참조), 그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의 1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이 합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

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합유자들 중 일부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청구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

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유 및 합유물에 관한 소송, 명의신탁의 내부관계 및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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